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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제1장

제1절 연구의 목적

○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와 지방세지

출 예산제도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음 

- 종전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구분되 어 

국회를 통과(2010. 2. 26)하여 2011. 1. 1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함

-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법상 감면과 표준감면조례(국가정책적 사항 및 전

국 공통적용 사항) 규정을 통합한 것임

○ 감면조례 허가제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제정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

를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조치임

- 즉 감면조례 사전허가제 폐지로 감면조례 관리 주체를 행전안전부에서 지방자

치단체로 전환

○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신장시킨다는 측면에서

는 매우 긍정적이나,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성･민원성 감면을 남용할 소

지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시책추진, 주민･의회 감면요구 증가 등

- 재정여건･감면효과 등 분석 없이 인접 자치단체의 연쇄적 감면경쟁 소지

- 전국 통일적 필요사안, 특정경비조달 목적의 목적세 감면 등 지방세운영 방향

과 배치되는 등 형평성 저해 소지

- 탄력세율제도 억제에 따른 감면조례 남용 가능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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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에 대한 책임성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마

련하고자 함에 있음

- 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강화

- 주민공시 등을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 제도 보완을 통한 감면조례 운영 효율화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가. 대상적 범위

○ 대상적 범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등을 포함한 지방세관련법

○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와 관련된 제반 제도 및 운영 현황

○ 감면조례가 미치는 지방세수와 이와 연관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나. 내용적 범위

○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도입목적 및 배경

○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이전 감면조례 불허가 사례 및 문제점 분석

○ 외국의 감면조례 권한 및 운영 현황 파악

○ 감면조례와 연관하여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책임성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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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문헌연구보다는 지방세법 분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맞는 

감면조례의 운영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법제도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

록 면밀한 분석과 문제점 파악임

○ 즉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감면조례 유형 분석에 따른 문제점 파악

- 본 연구는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이전의 사례분석을 통해 감면조례 유형 분석

○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른 자치단체의 권한에 부응한 지방재정 책임성 강구

- 감면조례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재정적 책임

- 보통교부세제도의 개선 

- 감면조례 대상의 사전 및 사후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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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도입목적 및 현황제2장

제1절 지방세특례제한법

1. 도입목적

○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그 동안 지방세 비과세･감면규정이 ｢지방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그리고 감면조례 등에 산재해 있어 복잡했던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

여 간편화하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도입하였음

○ 감면은 보조금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기득권화하는 경향이 강함

○ 특히 감면대상에 대한 규정이 여러 법에 산재해 있어 이들 대상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지 않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새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감면대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세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봄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도입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지방세 감면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 하나로 통합하여 감면관련 제도

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

-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 각 세목별로 감면적 성격이 강한 비과세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일괄 규정

- 둘째, 지방세정 운영의 건전성･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지방세목 간소화 및 2010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정비결과를 반

영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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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면조례 허가제를 폐지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평과세의 실현

  * 지방세 감면 법규 :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향후 원점에서 감면대상을 재검토하여 지원효과가 미흡하거

나 이미 감면 목적을 달성한 대상은 정비하거나 축소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음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감면 현황

○ 현행 지방세법은 16개 지방세목 가운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

동시설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면허세의 8개 세목을 대상으로 감면규정을 두고 

있음

- 지방세 감면이 시행되지 않는 지방세 세목으로는 레저세, 주행세, 도축세, 주

민세, 농업소득세, 지방교육세, 지역개발세, 담배소비세가 있음

- 이 가운데 레저세, 주행세, 도축세, 지방교육세의 4개 세목은 비과세도 시행하

지 않고 있음

- 한편 지방세법상 감면은 지방세법 제5장의 제261조부터 제290조에 걸쳐 규정

되어 있으며, 담배소비세의 경우에는 담배소비세 개별규정(동법 제232조)에 

과세면제 규정을 두고 있음

- 이러한 지방세법상 감면체계는 1994년 12월 22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도

입된 것임

∙ 개정 전까지만 해도 지방세법상 감면은 비과세규정과 마찬가지로 세목별로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음

∙ 개정 이후 지방세법 제5장을 별도로 지정하여 지방세의 감면사항을 모두 모

아 통합규정하고 있음

○ <표 2-1>은 2009년 1월 기준으로 지방세 감면 관련 규정 조항이 근거법령별로 

어떤 분포양상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보여줌

- 동 표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표준감면조례, 개별

감면조례에 걸쳐 총 881개의 규정 조항을 두고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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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지방세법에 규정된 조항이 전체 881개 가운데 335개를 차지하여 

38%의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세목별 근거조항을 분표를 살펴보면, 재산 관련 세목에 해당하는 취득세(274

개), 등록세(278개), 재산세(202개)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지방세 비과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감면도 재산 관련 세목에 집중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의미함

<표 2-1> 근거법령별 지방세 감면규정 조항 현황

구분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표준감면조례 개별감면조례 계

취득세 105 (31.3) 35 (36.1) 71 (29.5) 63 (30.3) 274 (31.1) 

등록세 105 (31.3) 39 (40.2) 67 (27.8) 67 (32.2) 278 (31.6) 

재산세 70 (20.9) 11 (11.3) 59 (24.5) 62 (29.8) 202 (22.9) 

도시계획세 18 (5.4) 2 (2.1) 11 (4.6) 6 (2.9) 37 (4.2) 

공동시설세 23 (6.9) 1 (1.0) 20 (8.3) 8 (3.8) 52 (5.9) 

사업소세 1 (0.3) 1 (1.0) 6 (2.5) 1 (0.5) 9 (1.0) 

자동차세 12 (3.6) 1 (1.0) 7 (2.9) 1 (0.5) 21 (2.4) 

면허세 1 (0.3) _ 　 _ 　 _ 　 1 (0.1) 

주민세 _ 　 6 (6.2) _ 　 _ 　 6 (0.7) 

주행세 _ 　 1 (1.0) _ 　 _ 　 1 (0.1) 

계 335 (100.0) 97 (100.0) 241 (100.0) 208 (100.0) 881 (100.0) 

주 : 1)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각 법령상 세목별 감면규정 조항의 수를 나타낸 것임(2009.1.15 기준)

2) 개별감면조례에 의한 특정감면 개수는 지자체에 따라 중복되는 경우도 있음

자료 : 김완석 외3인,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재정정책학회, 2009.2.23, p.75의 

표를 수정한 것임

○ 지방세 감면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문제가 있음

○ 비과세･감면관련 지방세법은 1949년 제정되어 1961년 전부 개정된 이후 부분적

으로 자주 개정한 관계로 법체계가 복잡하고 난해한 상태임

  * 328개 조문 중 82개(25%)가 가지조문, 국세 준용규정 과다

○ 국세에 비해 납세자에게 불리한 후진적 제도적 특징이 있음

- 단일법 체계로 인한 분야별(총칙, 세목, 감면) 전문화에 한계

  *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법인세법 등 20여개 법률로 전문화

○ 관리 소홀 등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만성화되고 있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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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감면대상이 되면 만성화･기득권화되어 감면규모 증가 요인

  * ’08년 비과세･감면액은 12조 8,146억원 (지방세입의 22%)

- 감면 규율 법규의 산재로 인한 감면관리의 체계성 저하

○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목적세임에도 불구하고 감면규정을 두고 있음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편제

-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법, 감면조례 등에 산재해 있는 감면규정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혜자별･목적별 분류에서 기능별 분류체계로 재편

하였음

∙ 지방세법 제5장의 감면규정과 각 세목마다 규정된 비과세 중 감면적 성격이 

강한 비영리 사업자 규정 등을 감면으로 전환

∙ 표준감면조례 중에서 국가 정책적 목적이 강한 사항 및 전국 공통사항을 발

췌하여 지방세 특례에 관한 전반적 규정을 통합하여 총 99개 조문으로 구성

∙ 감면조례는 표준감면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자치원리에 부합하도록 자치단체 

고유의 감면사항만을 규정

- 지방세지출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혜자별･목적별 → 기능별 전환

○ 주요내용

- 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은 무엇보다 남용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전 

및 사후관리를 통해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점임 

∙ 지방세 비과세･감면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12조 8,146억원이 되어 지방세 

총수입(58조 2,943억원)의 2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중은 점

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새로 제정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불필요한 감면의 정비, 감면 일몰방식의 

개선, 감면조례허가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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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지방세특례제한법

< 신설 >

제1장 총칙

∙ 목적/정의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지

방

세

법

제2장~제4장 비과세

∙ 각 세목별로 분산 규정

   * 감면적 성격의 비과세 이관

제5장 감면

제1절 농어민 지원을 위한 감면

제2절 사회복지･국민생활 안정 감면

제3절 지역균형개발 등의 지원

제4절 공공법인 등에 대한 지원

제5절 공공사업 등의 지원

제2장 감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감

면 

조례

∙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 농어촌지원을 위한 감면 등

지방

세법

제5장 감면

∙ 보칙

제3장 보칙

∙ 감면 제외대상

∙ 중복 감면의 배제 등

∙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 감면신청, 감면자료의 제출

<그림 2-1> 지방세 감면 법 개정 현황

- 첫째,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감면대상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됨

∙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 비과세･감면내역과 규모를 관리하고 그 현황

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민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시범실시를 통해 2010년부

터 지방세법에 규정을 두고 전면적으로 시행함

∙ 이를 위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비과세･감면 표준코드 관리 기능과 S/W

가 개선되어 지방세지출보고서의 통계자료와 각종 비과세 감면자료를 실시

간으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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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그 동안 3년 단위의 일괄 일몰제가 조문별 또는 개별 일몰제로 변경되므

로 만성화가 방지될 수 있음

∙ ｢지방세법｣과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일몰은 ‘81년부터 5년 일몰제로 운영되

어 오다가 ’91년부터 매 3년 단위의 일괄 일몰제로 운영하여 왔음

∙ 그러나 일괄 일몰방식은 개별 감면규정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며, 일몰 도래시 일몰기한 연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워 감면의 

효율성을 저해함

∙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일몰시한 구분에 대한 적절한 판단기준

을 마련하여 개별 감면조항별로 일몰시한을 달리하여 적용하여 운영의 효율

화를 기하고자 함

<표 2-2> 일몰기한 설정 기준

일몰 기한 일몰기한 설정 및 미설정 사유

3년 일몰 감면 효과분석을 위한 통상적인 일몰기한

5년 일몰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지원

기    타
신설제도 등 초기 조장 목적･특정사업 관련 감면의 경우 구체적인 

감면기간을 설정

기간 미설정 비과세에서 감면으로 전환규정, 자경농･어민 지원 등

- 셋째,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가 폐지되어 자치단체 스스로 과세권을 갖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감면은 그 동안 ｢지방

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아 감면조례를 제･개정해야 

했음

∙ 이러한 사전허가제도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지역적 현실성 반영

에 문제가 있어 이 제도의 폐지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 2011년부터는 감면조례허가제를 폐지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해당 지

역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킴

- 넷째, 지방세 특례 등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

제하여 법문의 해석 논란을 사전에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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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업무, 수익사업, 공동주택, 지방세 특례 등 용어를 정의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 지방세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 등을 말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6항) 

- 다섯째, 감면대상 단체의 고시제도를 도입하여 감면대상 단체의 범위를 명확

히 함

∙ 기존 ｢지방세법｣에서는 감면대상 단체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

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유권해석 등을 통해 감면대상을 판단하였음

∙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감면대상 단

체의 고시제도를 도입하여 감면대상 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함

∙ 고시대상 단체는 현행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 따른 단체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단체를 대상으로 향후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함

<표 2-3> 감면고시 대상단체 

구   분 소관부처 제정안 비고

학술연구･장학･과학기술진흥단체 교육과학기술부 §45①
현행

｢지방세법｣§288②
문화예술･체육진흥단체 문화체육관광부 §52①

청소년단체 보건복지가족부 §21①4

제2절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1. 도입목적

○ 지방세감면 허가제도는 자치단체간의 조세형평 유지와 불필요한 감면을 억제하

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반면에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지역적 특성

을 고려한 감면조례 제정에 어려운 점이 있어 폐지하게 되었음

-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정책 결정에서 소외됨으로써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조세인센티브 발굴 노력을 등한시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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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2011년부터 지방세 감면조례는 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차원에서 자치단

체가 과세형평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

하고 자율적으로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었음

○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제도 변화

가 예상됨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강화

- 불필요한 행정절차 단축 및 규제 완화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지출의 자율성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운용의 탄력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되던 표준감면조례 폐지

○ 반면에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소지가 예상됨

-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민원성 감면조례 예상

- 탄력세율제도 억제에 따른 감면조례 남용 가능

- 주민과 지방의회의 감면요구 증가로 자치단체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어 자치

단체의 재정여건 악화

- 전국 통일적 필요사안, 특정경비조달 목적의 목적세 감면 등 지방세운영 방향

과 배치되는 등 형평성 저해 소지

2. 주요내용

○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제고를 위한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와 관련하여 행정안

전부는 감면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도적인 보완을 하였음

○ 첫째, 주민에 의한 사전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감면요건을 새롭게 규정함

- 감면조례 제･개정시에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지방세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받게 함

-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은 

감면은 감면조례에서 배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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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시한을 3년 이내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

하였음

○ 둘째, 보통교부세제도의 개선을 통해 개별조례에 의한 감면액은 교부세 산정에 

영항을 미치지 않도록 함

- 현행 보통교부세의 산정은 지방세 감면액의 약 80%가 교부세로 보전되고 있

음

- 그러나 자치단체간의 교부세 보전의 형평성과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감면조

례에 의한 감면액은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여 교부세 산정에서 추가적으로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

○ 셋째,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를 매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함

-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사실상 보조금과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으므로 지방예

산(재정지출)처럼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시함으로써 자

치단체가 스스로 비과세･감면을 관리･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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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자치단체 신청내용 불허가 사유

2005

충청남도 

부여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이주주민이 취득한 부동

산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5년간 면제

- 인근 시･군과 형평성 및 경쟁유발

- 담세능력 및 기존 주민과의 불형평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되지역내 농지에 대한 재산세 분

리과세

- 허가 선례 없음

- 유사사례와의 형평고려

- 세부담상한제도 신설

울산광역시 

및 구･군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의 사업용부동산

과 법인등기에 대한 취득･등록, 재산, 도

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

- 취등세는 지방세법 산업단지 감면, 법

인등기는 감면조례로 가능

- 목적세 취지와 배치

감면조례 사례분석제3장

제1절 감면조례 유형 및 문제점 분석

1. 감면조례 유형

○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상수원 보호구역, 일반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에 위치한 농지 등 토

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 둘째, 그린벨트 해제지역 안의 농지, 무역전시장 또는 컨벤션센타 등에 대한 

재산세 추가감면

- 셋째, 테크노파크,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용 부동산 등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

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목적세 감면조례

- 넷째, 그 이외의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감면

○ 감면조례 유형을 정리한 요약이 <표 3-1>에 나타나 있음 

<표 3-1> 개별감면조례 불허가 사례(2005~2009)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른 감면조례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22

년도 자치단체 신청내용 불허가 사유

2006

서울시 

강남구

무역전시장 및 컨벤션센타의 재산세 경감

률 인상 25→50%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무역전시장의 세제

지원 방안(분리과세)이 가능하므로 불필요

경기도 

시･군
벤처집적시설 재산세 50→100% 감면확대

중소제조업살리기대책과 상관관계 명확

하지 않고 필요성 충분한 제시 없음

광주광역시 

북구

한국광기술원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 
목적세 과세전환과 배치

2007

대구시 다자녀 가구 지방세 감면
주택소유능력이 없는 자와의 형평성 및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서울시 다자녀 가구 지방세 감면 "

인천광역시
송도테크노파크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감면
목적세 과세전환과 배치

경상북도 

칠곡군

자동차 복합물류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재산세 50% 감면)
사실상 철회

경상남도 

진해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마천･가주 

지구"안의 개인소유 농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재산세 분리과세)

재산권 제한에 대한 사항

형평성 차원에서 불허가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주변지역에 대한 감면

(재산세 50% 감면)
"

경기도 

포천시

다자녀가구 지방세 감면

(개인균등할주민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주택소유능력이 없는 자와의 형평성 및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서울시
다자녀가구 지방세 감면

(자동차에 대한 취득･등록세 50% 감면)
"

2008
경기도 

양주시

택지개발지구내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주

민세 면제

국세 감면없이 sur-tax 감면 불가

전국적인 공익토지 등과 형평성 고려

2009

경기도 

하남시

그린벨트 해제지역 안의 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 3년간 단계적 감면(75%→50%→

25%) 후 25% 추가감면

세부담의 단계적 현실화 목적 기 달성

서울시
국가유공자･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범위 

확대 

감면조례표준안에 대한 감면 확대는 자

치단체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며, 

공동등록 범위는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과 동일하므로, 그 범위 확대시 개별소비

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검토 필요

부산 

금정구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토지 분리과세는 유사 

사권제한토지와의 형평성 문제로 불허

수원시 특1급 호텔 재산세, 도시계획세 면제

’09년부터 지방세법상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이 도입되었으며 현시

점에서 추가적인 감면확대는 신중한 접

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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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자치단체 신청내용 불허가 사유

2009

광주 

광산구
일반산업단지 내 자경농지 분리과세 유사 사권제한토지와의 형평성 문제

충북 

청주시

향교재단 소유의 임대용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감면조례로 주택부속토지에 대해 토지분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세

법상 재산세 과세체계에 위배됨

경남 

진해시

그린벨트 해제지역 안의 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 3년간 단계적 감면 (75%→50%

→25%) 및 ‘09년분 소급적용

수정허가

소급 감면은 불허

서울

1. 무주택 다자녀가정이 취득하는 주택 

취득･등록세면제

주택소유능력이 없는 자와의 형평성 및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2. 대학로/인사동문화지구내 권장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 감면기간 

연장

목적세 과세전환 원칙　

3. 한옥밀집지역내 등록한옥 취득･등록세

면제

한옥 취득시 보조･융자금 지급되고 있는 

점 등 고려

2. 문제점 분석

○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감면조례의 일반적 유형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신청한 대부분의 감면조례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성격을 지닌 부분에 대

한 사항으로 표준감면조례보다 추가적인 감면을 요구하고 있음 

- 표준감면조례에 추가하여 감면을 허가하는 것은 국가 정책적인 목적과 배치되

거나 또는 여타 지역과의 불형평성을 야기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둘째, 감면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중복 감면을 요구하고 있음

- 무역전시장 또는 컨벤션센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조정, 테크노파크에 대한 

지방세 면제 등은 이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들에 대한 중복감

면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대상과의 불형평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셋째, 목적세는 특정 목적을 위한 세목임에도 감면을 요구하고 있음

- 일부 감면조례 신청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목적세에 대한 감면인데, 목

적세에 대한 감면은 목적세의 도입취지에 배치되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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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외국의 감면조례 운영 현황

1. 일본

가. 지방세의 과세근거

○ 일본 지방세의 근거규정을 보면, 우선 헌법 제92조에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래의 취지에 입각하여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

문화되어 있음

○ 또한 일본 지방자치법 제10조 제2항에는, ‘주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 속한 지방공공단체의 역무제공을 평등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 

부담을 분담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아울러 동법 제223조에 ‘보통지방공공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 징수 규정

이 마련되어 있음

○ 이러한 부과징수 규정은 일본 지방세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동법 제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법에서의 취지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음

○ 한편 지방세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

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대한 규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 지방세 조례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3조의 

2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항의 조례 실시를 위한 절차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규칙제정권’이 명기

되어 있음

○ 이처럼 지방세법은 지방세의 부과 징수를 위한 큰 틀을 정하고, 지방세의 부과 

징수는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의 지방세 조례에서는 처음 부분에 법

령 등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를 것을 명시하는 ‘과세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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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두고 있음

- 東京都(2007) �東京都都税条例･規則集�을 보면, 조례 제1조를 과세의 근거로 

하여, ‘동경도세 및 그 부과징수에 있어 법령 등에 따로 규정이 없는 것은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음

○ 이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은 지방자치

단체가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세목 등의 큰 틀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지

방세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1)

나. 지방세 감면의 의의

○ 지방세 감면은 지방공공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일단 과세권을 행사

한 결과 특정 인물에 대해 발생한 납세의무를 해당 납세자의 담세력 감소 및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과세권자인 지방공공단체 스스로가 그 조세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 소멸시켜 (납세의무를)해제하는 조치를 말함2)

- 지방세의 감면은 조례에 의거하여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개별적 그리고 구체적

으로 해당 납세자에 대해 시행하는 것이며, 해당 지방세의 감면에 따라 납세

자가 보유한 조세채무는 소멸하게 됨

- 일본 지방세법은 세목별로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체로 ‘천재 기타 특별 

사정이 발생한 경우의 관련 지방세의 감면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자, 빈

곤으로 인해 생활부조를 받는 자,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하고 있음

- 이는 지방세 감면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는 감면조례를 이용하여 지방공공단체

가 해당 지방세에 대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음을 의미함

1)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조례를 통해 독자적인 과세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상

이점이 너무 크다거나 조세의 기본적인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면(예컨대 주민세의 과세표준 계

산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크게 다르다고 하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행사에 대한 독자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느 정

도 통일성 있는 조세체계를 실현하는 것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적인 입장에서 지방

세부과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지방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방세법의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므로, 지방세법은 조례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

는 역할도 하고 있다. 예컨대 지방세법에서 일정 지방세 세목에 대한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등의 조항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2) 江原(2001),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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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세법 6조 1항에 근거하여 지방공공단체는 공익상 및 기타 사유로 인해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을 수 있음

- 이는 지방공공단체가 그 지역의 사회경제의 특수사정 또는 공익을 고려하여 

과세하지 않을 수 있음(과세면제)을 규정하는 것임

- 다만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및 기타 부과징수에 대한 규정

은 조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지방세법 제3조1항), 과세 면제를 하기 위해서

는 먼저 조례로 이를 규정해야 함

- 이때 과세면제는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의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과세면제를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비과세조치라고

도 볼 수 있을 것임

○ 감면의 경우는 일단 납세의무가 발생한 다음 그 납세의무를 감하여 주는 데 비

하여, 과세면제는 지방세법 6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조례규정에 해당

하면 당연히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감면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

고 있음

○ 일본의 지방세법은 특정 세목에 대해 특별 면제규정을 두고 있음

- 예를 들어 지방세법 603조의 2는 항구적 이용을 위해 제공되는 건물 또는 건

축물로서 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의 부지용으로 제공되는 토지 등

에 대하여 특별토지보유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납세의무면제는 일단 성립한 납세의무를 면제한다는 점에서 감면의 경우와 같

으나 감면이 지방공공단체의 판단으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반해, 납세의무면제는 지방세법에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공

공단체 판단이 더해질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감면과는 다름3)

다. 지방세 감면의 포괄범위

○ 감면은 비과세와는 달리 처음부터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납세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담세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임

3) 江原(2007),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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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감면은 어디까지나 담세력의 감소･상실과 연결되어 이해되고 있으나, 

일반론의 입장에서 ‘공익상의 필요성’도 ‘특별한 사정’으로 이해하여 감면요건

으로 하고 있음4)

○ 감면은 ‘특별한 사정’에 더하여 ‘공익상의 필요’를 포함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시정촌민세 부담을 감면하면, 지방세법 45조에 의해 개인 시정촌

민세 감면액과 같은 비율로 개인 도부현민세가 자동적으로 감면되게 되어 있음

- 이는 개인 도부현민세의 부과징수가 개인 시정촌민세의 부과징수와 함께 시정

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기인함

- 특정 시정촌의 지역성･공익성이 언제나 다른 모든 도도부현 하의 시정촌에 대

해서도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은 납세자의 담세력 감소상실로 그 감면요건을 한정하면 

발생하지 않으나, ‘공익상의 필요’에 대한 판단은 시정촌이 자주적으로 해야 

할 문제임5)

○ 교부단체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법률상 비과세액은 제외하나, 자

치단체가 임의로 행하는 감면액은 세수입에 포함을 원칙으로 함

○ 단, 기업, 일정한 시설 등의 유치를 통해 지역의 진흥, 재정력의 평준화 도모 등 

국가정책적 목적에 의한 감면은 세수입에서 제외함

○ 지방세법 제6조에 근거하여 감면은 지방공공단체의 특수상황에 의한 것으로 판

단하여, 원칙적으로 감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세수감소에 대한 보전을 하지 

않고 있음

4) 石島(2001)는 지방세 감면을 일단 성립한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후에 행정처분에 의해 해

제되는 것, 즉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권자의 포기에 의해 소멸하는 것을 말하며, 전부 면

제를 의미하는 ‘면제’와 일부 면제를 의미하는 ‘경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감면’은 각 납세자의 담세력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그 담세력이 감소 또는 상실된 경우

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 즉 징수유예 또는 납기한의 연장 등을 해야 할 정도로 

납세가 곤란해진 담세력이 약화된 자에 대한 구제조치가 감면이라는 것이다. 石島(2001)에 의하면 

감면은 조세부담의 공평원칙에 대한 예외적 조치이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이라는 관점에

서 모든 법률이나 조례에 조세부담의 근거를 두어야 하며, 그 해석적용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동시에 ‘공익성’의 인정에도 엄격성을 필요로 한다.

5) 石島(2001)는 ‘공익성’은 반드시 세부담의 공평성을 희생하는 개념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

라, 그 인정에 있어서는 ‘조세부담 공평의 견지에서 보아도 감면에 상당하는 강한 공익성이 인정

되는 것에 한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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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세법 제14조에 근거하여 보통교부세 산출방식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산

출할 때 기준세율로서 보통세를 산정하여,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는 반영되지 

않고 있음

- 지역 재해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의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6조의 규

정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감면에 대해 감소보전을 하고 있지 않으나, 지방공

공단체에서 발생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교부하고 있음

라. 시사점

○ 일본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상당히 유사하면서도 다

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우리나

라 지방자치단체보다 자율성을 부여받고 있음

- 일본 지방세 비과세제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동 제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음6)

- 일본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지방세법상 규정을 살펴보면 세목별 과세표준의 

적용특례나 과세특례 정도가 대표적인 감면제도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처럼 지

방세법상 별도의 장(章)의 형태로 광범위하게 운용되는 감면제도는 없음

-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감면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앙정부의 사

전허가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정운용 상황

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감면정책을 시행토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일본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 운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크게 허용하고 있음

○ 둘째, 일본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기본 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

지만 그 구현의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음

6) 일본의 지방세 비과세는 지방세법상 세목마다 그 비과세의 범위를 규정하여 전국이 획일적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에 의한 비과세는 우

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국가가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의 

비과세 유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감면제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다수 비과세제도로 설

정되어 있다. 이는 비과세제도와 감면제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음을 말하며, 양자의 차이는 입법

정책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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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

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제도가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비과세제도는 과세물건을 과세대상 자체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취

하고 있고, 감면제도는 산출세액의 일정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배제

하는 세액경감을 유일한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음7)

- 일본은 지방세법상 비과세제도와 별도로 과세표준의 특례제도를 두고 있음8)

- 과세표준 특례방식은 산출세액 중 일부세액을 경감하는 방식보다 조세지원의 

목적과 그 대상의 명확성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감면제도 시행

의 유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음9)

- 우리나라 지방세 비과세제도도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이와 같은 과세표준 특

례방식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10)

○ 셋째, 2007년 기준 일본의 비과세 등 특별조치에 의한 지방세 세수감소 규모는 

1조 450억 엔에 이르고 있으며, 그 해 지방세 세수 40조 3,728억엔의 2.59%를 

차지하고 있음11)

- 우리나라는 2007년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액은 11조 3천억원으로 지방세 총

수입의 20.9%를 차지하고 있음

7)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구입을 포함하여 일정한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집 한 채당 가

격에서 1,200만엔을 공제하고 있으며, 신축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150만엔 또는 신축주택 

바닥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면적(한 채당 200㎡ 한도)의 토지가격 중에서 높은 금액에 세율을 곱

하여 산출한 금액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8) 예를 들어 백화점이 취득한 스프링쿨러설비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제도는 기존의 건축된 백화점 

등에 대하여 화재방지를 목적으로 스프링쿨러설비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통하여 한시

적 조치로서 제도화하였다. 이는 소방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1994년 12월 1일부터 새로운 설

비 기준을 마련하게 되면서 스프링클러의 설치가 적용되는 기존의 백화점, 수퍼마켓 등에 대하여 

새로운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축하는 경우 당해 개축가격에서 스프링쿨러 설비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토록 하는 제도이다. 일본은 부동산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대략 17개 분야에 걸쳐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 지방세법 부칙 제11조를 참조하기 바란다.

9) 예컨대 산업정책상 비과세제도 중 선박 또는 기계 등의 고정자산세 비과세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

립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액의 일정규모를 비과세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10)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과세 또는 면제규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비과

세 또는 면제되는 금액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당해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을 관

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비과세와 면제규정을 과세표준특례규

정 등으로 대체할 경우 비과세와 감면 대상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1) 국중호･김대영･유태현, �일본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2008.8, p.55. 이

러한 비과세 조치에 따른 지방세 세수감소 규모는 특별조치에 의한 것은 반영하지 못한 주요 비

과세 조치만을 대상으로 계상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규모는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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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우리나라 지방세 비과세 또는 감면액이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여 지나치

게 많으며, 동 제도의 운용이 체계적이지 못함을 의미함

○ 넷째, 일본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번 도입

된 감면대상이 준영구화하는 유인이 강함

- 일본 지방세 비과세 또는 감면제도는 그 대상이 상당히 많으며, 우리나라처럼 

공공단체 및 특정법인 등 국가 정책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가 주요한 감면

대상으로 되어 있음

- 주목할 점은 일본의 경우는 국가 정책목적에 의한 감면제도 운용에 대하여 별

도의 일부 보전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임 

○ 다섯째, 일본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과세면제 등에 대한 조정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일본의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면제 등에 대하여 국가정책에 저촉된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시정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국지방계쟁처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국지방계쟁처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됨12)

2. 미국

가. 과세권자주권

○ 미국은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뿐만 아니라 주정부

(state government)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도 독자적인 과세권을 보유하고 

있음

- 연방정부는 소득과세를 중심으로 하는 연방세제를 운용하고 있음

○ 주정부는 과거 재산세를 근간으로 하던 세제구조를 개편하여 지속적으로 재산

12) 부연하면 지방세 과세면제 등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먼저 중앙정부가 시정을 요구가 있지만,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국지방계쟁처리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제3장 감면조례 사례분석

31

세의 역할을 낮추는 대신 소득세, 자동차세, 유류세, 일반판매세의 비중을 늘림

으로써 현재에는 개인소득세와 일반판매세를 중심으로 하는 세제 체계를 형성

하고 있음 

- 주정부의 지방세제가 소비 및 소득과세를 근간으로 하는 것과 다르게 지방정

부(local government)는 재산세를 주축으로 하는 세제를 운용하고 있음

- 미국의 주정부는 세법체계, 세목, 과세물건 및 세율이 서로 상이하며, 그 관할

에 있는 지방정부는 연방 및 주의 세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

인 지방세제 운용을 허용 받고 있음13)

- 이는 미국의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다양하고 독특한 주세(州稅)와 지방세 체계

를 갖추고 있음을 의미함14)

○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는 다른 과세요건을 적용하는 등 상이한 세제

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이 다를 수밖에 없음

- 이런 현실적 제약 때문에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제

의 특징을 일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음15)

나. 재산세

○ 미국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지방세제는 재산세임

○ 미국의 재산세(property tax)는 지방정부가 과세권을 갖고 재산자체에 일정 비율

로 과세하는 직접세에 해당함

13) 이와 같이 미국의 지방세제는 단일의 지방세법을 근거로 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획일적으

로 지방세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매우 상이하다.

14) 미국의 지방세는 넓은 의미로 보면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반면 좁은 의

미로 보면 주정부의 주세(州稅)를 제외한 지방정부의 조세만을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넓은 의

미의 지방세에 대해 설명한다.

15)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2원적 통치 구조를 갖고 있지만 미국은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 주정부(state government),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의 3원적 통치 구조를 형성하

고 있다. 미국 연방 통계청(U.S. Bureau of the Census)의 분류에 따르는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 

이외의 지방정부는 크게 일반목적의 지방정부와 특별목적의 지방정부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카운티(County)와 카운티의 하부기관인 자치체(Municipality)와 타운쉽(Township)이 있고, 후자에

는 학교구(School District)와 특별구(Special District)가 있다. 자치체는 시(City), 보로(Borough) 및 

빌리지(Village) 등이 있다. 카운티는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며, 자치체와 타운쉽은 기

초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US. Census Bureau(http://www.census.gov)

와 김웅기, �미국의 지방자치�, 대영문화사, 2001, pp.409-412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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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는 주 헌법이나 주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그 세율과 재산의 과세가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

- 미국의 재산세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

이고, 과세대상 자산은 부동산16), 동산, 무형재산17)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부동산은 모든 주에서 과세하고 있으며, 동산, 무체재산에 대하여는 주에 따라 

그 과세실태가 상이함18)

-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세입예산액에서 재산세 수입 이외의 세입예상액을 공

제하여 소요 재산세수를 계산하고, 이를 과세표준 총액으로 나누어 세율을 계

산함

다. 뉴욕시 사례

○ 미국의 대표적인 지방정부(기초자치단체)인 뉴욕시19)는 재산세를 중심으로 비

과세･감면을 운용하고 있음

- 뉴욕시의 재산세는 그 과세대상을 부동산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부동

산세(real property tax)라고 함20)

16)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란 토지, 가옥, 가스충전소, 모텔, 쇼핑센터, 농토, 아파트, 음식점, 사무실 등

을 말한다. 지방정부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그 과세대상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건축 중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7) 무형자산은 일반채권, 예금채권, 주식, 지적재산권 등을 말한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모든 주가 과세

하고 있으며, 상각자산에 대해서는 39개 주, 증권이나 채권 등에 대해서는 21개 주가 과세하고 있다.

18) Florida, Kentucky, Mississippi, Ohio, Pennsylvania 등 5개 주는 무형재산에 과세하고 있으며, 

Louisiana 주는 은행의 주식에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다. 

19) 뉴욕시는 카운티(County)의 기능과 시(City)의 기능을 동시에 보유한 지방정부(composite 

city-county government; municipal government)이다. 일반적으로 카운티는 주정부의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는 보조기관의 성격을 띠는 지방정부이고, 시는 카운티의 하부조직의 하나이다.  그

런데 뉴욕시는 5개의 보로(Borough)와 59개의 커뮤니티(Community)로 구성되어 있고, 5개의 보

로는 법정명이 카운티(County)로 되어 있다. Manhattan Borough는 행정명이고, 그 법정명은 

New York County이다. 한편 Bronx Borough는 Bronx County, Brooklyn Borough는 Kings 

County, Queens Borough는 Queens County, Staten Island Borough는 Richmond County이다. 이

와 같은 보로와 커뮤니티는 주민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단지 자문하는 기능과 주민의 의견을 수

렴하여 시장에게 건의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구청이나 동사무소와 같은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 뉴욕시의 경우 “시”이기는 하지만, 그 밑에 카운티를 하부조직으로 갖고 있다는 

점에서 뉴욕시 자체가 주정부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보조기관 성격을 갖는 지방정부로서

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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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는 주법(州法)21)인 부동산세법에 과세근거를 두고 부동산세를 부과･징수

하고 있으며, 동법 제4장은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을 규정으로 담고 있음 

- 뉴욕주 부동산세법 제4장 제1절은 공공재산에 대한 부동산세 비과세를 규정하

고 있는 핵심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음

○ 뉴욕주 부동산세법 제4장 제1절은 연방정부 소유부동산(400조), 매매계약에 따

라 연방정부나 뉴욕주가 보유하는 재산(402조), 뉴욕주 소유부동산(404조), 지방

자치단체 소유부동산(406조), 교육구 소유부동산(408조), 수력발전소 등으로 쓰

이는 특정구 소유부동산(410조), 공공기관 소유부동산(412조), 공공주택 등(414

조), UN 등 소유부동산(416조), 외국정부 소유부동산(418조) 등에 대하여 부동

산세를 과세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부동산세법 제4장 제2절 사유재산, 제2-A절 내지 제2-B절 철도회사재산, 

제2-C절 내지 제2-D절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소재 산업용 내지 상업용 재산, 

제2-E절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소재 다목적 재산의 상업용 건설에 대하여도 

부동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부동산세법 제4장 제4절 내지 제4-A절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소재 상업

용 재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뉴욕주 부동산세법과 뉴욕시 조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비과세･감면은 ① 교

육 부동산세 감면(STAR; State School Tax Relief), ② 고령자 부동산세 면제, ③ 

퇴역 군인 부동산세 면제, ④ 장애인 면제, ⑤ 범죄피해자 감면, ⑥ 선한 사마리

아인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세 면제, ⑦ 비영리단체 부동산세 면제, ⑧ 조합식 주

택(cooperative apartment)과 콘도에 대한 세금 경감 프로그램, ⑨ 경기 부양 프

로그램에 따른 부동산세 경감, ⑩ 상업 확장 프로그램에 따른 부동산세 경감, ⑪ 

재배치 또는 고용 지원 프로그램, 남쪽 맨해튼으로의 재배치와 고용 지원 프로

그램, ⑫ 공업용/상업용 건물에 대한 부동산세 부분 감면 인센티브 프로그램, ⑬ 

일부 재산세 면제와 섹션 J-51하에서의 감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표 3-2>는 2006년 뉴욕시의 996,295개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세 

감면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음

20) 이하에서는 재산세를 부동산세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21) 부동산세법은 1958년 4월 23일 뉴욕주의 통합법률(Local Law) 중 하나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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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감면건수(비중) 감면금액(비중)

전체 705,216 (100.00) 82,630.8 (100.00)

공공부동산 20,171 (2.90) 56,161.1 (68.00)

정부 10,898 (1.55) 36,536.7 (44.22)

뉴욕시정부 9,137 (1.30) 32,612.7 (39.47)

뉴욕주정부 1,182 (0.17) 1,202.6 (1.46)

연방정부 285 (0.04) 2,181.7 (2.64)

외국정부 294 (0.04) 539.7 (0.65)

공공기관 9,273 (1.31) 19,624.4 (23.75)

Battery Park City기관 2,467 (0.35) 1,528.1 (1.85)

경제개발협력 214 (0.03) 169.1 (0.20)

산업개발기관 679 (0.10) 1,232.1 (1.49)

시 교통기관 3,622 (0.51) 7,101.7 (8.59)

전국여객철도공사(AMTRAK) 434 (0.06) 484.0 (0.59)

뉴욕시 교육건설기금 43 (0.01) 510.2 (0.62)

뉴욕시 주택기관 1,374 (0.19) 3,044.3 (3.68)

뉴욕주 숙박(기숙)기관 166 (0.02) 1,129.0 (1.37)

뉴욕주 도시개발공사 76 (0.01) 1,620.2 (1.96)

- 당시 이들 부동산의 평가액(total billable assessed value)은 약 1,926억 달러 수

준이었음

- 세부적으로 608,621개, 1,161억 달러에 해당하는 부동산세 감면이 있었고, 비

과세와 같은 효과를 갖는 완전면세 부동산은 36,937개이었으며 이에 따른 감

면액은 715억 달러에 이르렀음

- 이는 뉴욕시가 재산세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비과세와 감면을 시행하고 있음

을 의미하며, 미국 전역이 대체로 비슷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감안할 때 뉴

욕시 이외의 다른 지역도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지방정부는 재산세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비과세･감면을 실시하고 있으

며, 이는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가 재산관련 세목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대체로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와의 차이는 자선단체 등 사회봉사단체에 

대한 감면, 지역의 상황을 감안한 감면, 개인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감면 등에 

있어 그 항목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규모도 크다는 점임

<표 3-2> 뉴욕시 부동산세 감면유형별 대상과 감면액 (2006년) 

(단위 : 개, %, 백만 달러)



제3장 감면조례 사례분석

35

유형 감면건수(비중) 감면금액(비중)

뉴욕시/뉴욕주 항만기관 164 (0.02) 1,852.2 (2.24)

트랜스-허드슨 철도항만기관 14 (0.00) 27.9 (0.03)

뉴욕주 전력기관 20 (0.00) 925.6 (1.12)

민간부동산 685,045 (97.10) 26,469.7 (32.00)

기관 면제 14,864 (2.11) 12,197.9 (14.76)

묘지 185 (0.03) 422.6 (0.51)

자선단체 2,258 (0.32) 1,149.4 (1.39)

문화단체 360 (0.05) 631.3 (0.76)

교육기관 1,025 (0.15) 2,546.8 (3.08)

의료기관 1,211 (0.17) 3,470.9 (4.20)

종교단체 9,485 (1.34) 3,740.6 (4.53)

이익단체 340 (0.05) 236.2 (0.29)

주택면제 63,135 (8.95) 8,850.6 (10.71)

낙진 지하대피소(Fall Out Shelters) 3 (0.00) 0.0 (0.00)

주택개발기금회사 319 (0.05) 510.5 (0.62)

HPD Div. of Alternative Management(DAMP) 934 (0.13) 105.2 (0.13)

J-51면제 13,961 (1.98) 863.4 (1.04)

Limited Dividend Companies 11 (0.00) 41.1 (0.05)

Ltd Profit Housing Companies/Mitchell-Lama 338 (0.05) 2,213.5 (2.68)

New Multiple Dwellings ❍ 421a 21,369 (3.03) 3,286.2 (3.98)

New Multiple Dwellings ❍ 421 b 14,332 (2.03) 173.2 (0.21)

재개발회사 432 (0.06) 629.5 (0.76)

Residential Conv. Lower Manhattan 246 (0.03) 308.1 (0.37)

특별지원프로그램 509 (0.07) 111.3 (0.13)

주정부지원민간주택 78 (0.01) 184.0 (0.22)

도시개발구역프로젝트 10,048 (1.42) 164.3 (0.20)

402-c저소득자주택 555 (0.08) 260.4 (0.32)

상업/산업면제 5,702 (0.81) 3,726.8 (4.51)

환경보호 7 (0.00) 0.1 (0.00)

산업/상업지원위원회 13 (0.00) 4.0 (0.00)

산업/상업 지원프로그램 5,540 (0.79) 3,521.7 (4.26)

산업폐기시물시설 19 (0.00) 7.1 (0.01)

자마이카 용수공급 121 (0.02) 91.0 (0.11)

메이슨 스퀘이어 정원 1 (0.00) 102.8 (0.12)

Mixed-Use  Lower Manhattan 1 (0.00) 0.2 (0.00)

개인보조 601,344 (85.27) 1,694.4 (2.05)

범죄 피해자 1 (0.00) 0.0 (0.00)

장애인인 자가주택 보유자 1,013 (0.14) 9.1 (0.01)

학교 재산세감면 514,654 (72.98) 1,112.4 (1.35)

노령자 주택소유자 28,764 (4.08) 284.8 (0.34)

퇴역군인 면제 56,912 (8.07) 288.1 (0.35)

자료 : The City of New York Department of Finance, Annual Report, The New York City Property Tax 

FY 2006, 2006.9(http://www.ny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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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사점

○ 우리나라와 미국은 정부조직의 형태나 통치구조 등에서 볼 때 뚜렷이 다르며, 

전체 세제는 물론 지방세제도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미국의 지방세제는 지방정부에 따라 다양하여 세목의 수도 많은 차이가 있으

나 주로 재산세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

- 미국 지방정부는 재산세를 주축으로 하는 세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

세를 중심으로 비과세･감면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이는 미국 각 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비과세･감면의 내용은 재산세에 대한 

비과세･감면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의미함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미국 재산세의 운용 사례에 근거하여 비과세･감면제도의 현

황과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음

○ 첫째,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교할 때 통치제도 및 조세체계가 매우 상이하며, 그

에 따라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역시 크게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에 근거

하여 우리나라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개편할 경우 그 유용성과 성과를 담보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임

○ 둘째, 미국의 지방정부는 재산세에 집중하여 비과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산관련 세목을 중심으로 비과세･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재산세상 비과세 대상의 규정에 있어 상당히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

는데, 우리나라는 정부재산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를 비

과세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주(州)에 따라서는 정부재산에 대해 재산세의 비

과세조차 허용하지 않는 곳도 있음

- 이는 정부의 행위일지라도 그 성격과 기능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취급

을 하겠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있어 지나치게 많은 국

가 등 비과세 항목의 정비를 추진할 경우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음

○ 셋째, 미국은 지역별로 재산세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의 항목이 다른데, 이는 모

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이 동일한 우리나라와는 크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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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미국의 재산세상 비과세･감면제도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자선단체 등 사

회봉사단체에 대한 감면, 지역의 상황을 감안한 감면, 개인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감면 등에 있어 그 항목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규모도 크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

이점을 나타내고 있음

○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가 대부분 법인 등 단체를 중심으로 운용되

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제도가 향후 개인보호의 증진, 사회정책 기

능의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른 감면조례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제4장

감면조례의 합리적 운영방안

제1절 기본원칙

제2절 재정책임성 강화

제3절 재정투명성 강화

제4절 감면조례 운영 효율화





제4장 감면조례의 합리적 운영방안

41

감면조례의 합리적 운영방안제4장

제1절 기본원칙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무엇보다 남용되고 있는 지방세감면

에 대한 사전 및 사후관리를 통해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

었다는데 있음

○ 지방세 비과세･감면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지방세

수를 감안할 때 불필요한 지방세감면은 축소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함  

○ 그러나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신장시킨다는 측

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나,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성･민원성 감면을 남

용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어 감면조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할 필요

가 있음

○ 일반적으로 과세자주권 등 재정자율성의 확보는 재정적 책임의 제약 하에서 권

한을 갖도록 할 경우 효과가 극대화됨

- 과세자주권 확보에 따른 재정적 책임은 재정수입확대와 감소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자치단체에 있는 것임

○ 따라서 본 연구는 감면조례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기본원칙을 재정책임성

과 재정투명성에 역점을 두고 제도적인 보완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재정책임성과 관련해서는 감면조례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 보통교부세 제도의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재정책임성 강화

- 부동산교부세 제도의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재정책임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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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비세 제도의 배분 방식 개선을 통해 재정책임성 제고

○ 둘째, 재정투명성과 관련해서는 감면조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함

- 이를 위해서는 감면조례에 대한 성과평가제도의 강화 

- 감면조례에 대한 정보공개는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주민에게도 공개되도록 규

정(주민공시 등을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 셋째, 기타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감면조례 운영의 효율화

- 목적세 및 사치성재산 등 특정목적을 위한 감면 배제

- 평가제도(합동평가제도, 재정분석제도)의 보완을 통해 감면조례에 대한 효율

성 강화

- 자체성과분석서 작성 등을 통한 운영의 효율화

- 국가정책목적의 통일성 유지

- 감면한도제 검토

제2절 재정책임성 강화

1. 보통교부세 제도의 개선

가. 보통교부세 제도의 구조

○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

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데 크게 재정조정기능과 재원보장기능이 있음

- 재원조정기능은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적정

한 배분을 통해 자치단체 상호간 과부족을 조정하고 균형화를 도모하기 위함

- 지방재원보장기능은 지방교부세 총액을 내국세의 19.24%(부동산교부세 제외)

로 법정화하여 재원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이

라는 기준설정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계획적인 운영이 가증하도

록 부족한 재원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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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의 네 종류로 

구분되는데, 본 항에서는 우선 보통교부세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하고자 함

○ 보통교부세는 모든 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수준

의 기본적 행정수행경비를 산출하고 지방세 등 일반재원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

는 부족분을 일반재원으로 보전하는 재원임

○ 보통교부세의 재원배분은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

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함(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

○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산정한 표준적인 재정소요액임

-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교부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와 동

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단위비용과 보정계수에 의하여 산정하는 기초수요와 

각종 법률 등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법정보정수요 및 지역균형수요, 사회복지

균형수요, 그리고 자치단체의 세출절감 등 노력정도를 반영하는 인센티브 반

영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재정수요액에 대응한 개념으로 각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산정한 표준적인 재정수입액임

-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교부세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세법상의 보통세를 기초수

입으로 하고, 목적세 및 경상세외수입, 일반재정보전금, 시･도세징수교부금 등

은 보정수입, 그리고 세입증대 노력 등을 반영하는 인센티브 반영금액을 합산

하여 산정

-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초수입액과 보정수입액 그리고 수입자체노력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음

- 기초수입액은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율인 기준세율

로 산정한 해당 자치단체의 보통세수입액임

∙ 산정된 결과는 80%만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입의 여력을 확보하여 

지방재정의 신축성을 보완하고 자치단체의 징세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기준재정수입액 = 기초수입액 + 보정수입액 ± 수입자체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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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수입액은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세수입과 경상세외

수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목적세와 경상세외수입의 경우에도 보통세와 마찬가지로 80% 상당액을 기준

재정수입액에 반영하고 나머지 20%는 유보재원으로 운영됨

- 목적세가 특정목적대로 사용된다면 관련 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서 제외함

이 타당하지만 현재 목적세수입이 일반재원처럼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기준재

정수입액에 산입하고 있음

○ 수입자체노력은 자치단체가 자구노력과 책임에 대한 정도를 기준재정수입액산

정에 반영하는 것임

- 현재 운용되고 있는 수입자체노력항목은 지방세 징수율, 주민세 개인균할 인

상,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지방세 신세원 발

굴인데 이들의 노력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역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반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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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요액의 산정 기초수입액의 산정

(측정단위×단위비용×보정계수) (보통세 수입액의 80%)

+ +

보정수요액추가 보정수입액추가

◦일반재정보전금 및 전전년도 정산분의 

80%(시도)

◦목적세 수입액의 80%

◦경상세외수입액의 80%

◦일반재정보전금 및 전전년도 정산분의 

80%(시군)

◦시･도세 징수교부금 및 전전년도 

정산분의 80%(시도)

◦시･도세 징수교부금 및 전전년도 정산분

의 80%(시군)
◦지방선거경비 재정수요 보강

◦지방세 및 경상세외수입 결산액 정산분의 

80%

◦낙후지역 등 지역균형수요 보강

◦초고령지자체 등 사회복지균형수요 보강 ◦부동산교부세 및 전전년도 결산액 정산분

의 80%

� �

수요 자체노력 반영(가감) 기준재정 수입액 산정

� �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수입 자체노력 반영(가감)

�

재정부족액

� 조정률적용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 ｢2010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행정안전부

<그림 4-1> 보통교부세 산정 흐름도

(자료제출)

지
방
자
치
단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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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통교부세 제도의 개선

○ 제1안: 수입자체노력 항목 조정

-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해 감면조례에 의한 수입 감소 부분은 보통교부세 산정

에서 제외하도록 설계할 필요 있음

-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은 기본적으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적을 경우 더 많은 보통교부세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감면조례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방세수 감소는 보통교부세가 증가하도록 되어 있음

∙ 즉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는 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많이 활용할수록 보통교

부세가 증가되는 비합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음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가능한데, 제1안은 감면

조례 부분을 수입자체노력 반영 부분에 하나의 개별 항목으로 추가하여 감면

조례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임

∙ 감면조례와 관련한 부분을 기초수입액에 반영하여 보통교부세액을 산정하

게 되면 감면조례 부분이 부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기준재정수입액 = 기초수입액 + 보정수입액 ± 수입자체노력

- 현행 수입자체노력 항목 ① 지방세 징수율 제고, ② 주민세 개인균등분 인상, 

③ 탄력세율 적용, ④ 경상세외수입 확충, ⑤ 지방세체납액 축소, ⑥ 지방세 

세원 발굴임

- 따라서 기존 수입자체노력 부분에 항목 ⑦ 감면조례 적용을 추가하여 감면조

례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수감소 부분을 반영

∙ 감면조례로 인한 규모는 지방세지출보고서에서 파악이 가능하므로 이에 상

응한 규모를 수입자체노력 부분에서 더(역인센티브)함

전전년도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감면액(지방세지출보고서) × 80%

※ 국가정책 목적 수행을 위한 중앙부처의 요청에 의한 조례감면규모 제외22) 

22) 국가정책 목적이라 함은 중앙부처 공문에 의한 조례감면 요청 또는 법령에 의한 규정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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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모

든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우선 자치단체는 감면조례 허가제의 폐지에 따라 국가정책 목적과 배치되는 

조례 제정을 지양하도록 하여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국가정책목적 여부를 판단하

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제2안: 기초수입액의 조정

- 기초수입액은 지방세 중 보통세 12종(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도축세, 주행세)을 대

상으로 추계하고, 추계된 보통세 수입총액의 80%를 반영함

- 기초수입액은 추계된 보통세 수입총액에 지방세지출보고서에 제시된 조례에 

의한 감면액을 더한 후 80%를 반영한 것으로 개선함

{보통세 추계 수입총액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감면액(지방세지출보고서)} × 80%

※ 국가정책 목적 수행을 위한 중앙부처의 요청에 의한 조례감면규모 제외(국가정책 목적이라 함은 

중앙부처 공문에 의한 조례감면 요청 또는 법령에 의한 규정을 포함하며 이 경우의 조례감면은 

재정적 보전을 원칙으로 함)

○ 대안 비교

- 제1안과 제2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동일하며 

보통교부세 제도의 개선 결과도 동일함

- 그러나 제1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는 데 주목적

을 둔다면 별도의 인센티브 항목에서 다루고 있어 자치단체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평가함

- 제1안과 제2안은 보통교부세 지원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 개선임

∙ 불교부단체는 감면조례를 활용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지방세수입이 감소되

므로 스스로 재정책임을 지게 됨 

며 이 경우의 조례감면은 재정적 보전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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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교부세 제도의 개선

가. 부동산교부세 제도의 구조

○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 부동산세제의 개편에 따른 재산세와 거래세의 세수감소

분을 보전하고 지역균형발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 제도 도입

- ’05년에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제도로 운영하다가 ’06년부터 부동산교부

세 제도로 변경

○ 2010년부터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및 거래세 세수 감소분의 보전을 폐지하고, 전

액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수요 등을 

감안하여 배분

○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은 시･군･구의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

(20%), 부동산 보유세 규모(5%)에 따라 산정

나. 부동산교부세 제도의 개선

○ 감면조례의 남용방지를 위해 부동산교부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잘못 운영하

면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억제한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교부세는 모든 자치단체의 균형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감면조례 남용의 문제해결로 사용하는 것은 부동산교부세 제도

의 기본취지와 성격이 다름

○ 그러나 조례감면 사용으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가 부동산교부세의 증가로 나

타나지 않도록 배분과정에서 조정할 필요는 있음

○ 즉 교부세 불교부단체가 성격상 국가정책목적에 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간 형평

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조례감면을 사용하는 경우, 부동산교부세 제도의 활용

을 통해 재정적인 책임성을 강화할 수는 있다고 봄

○ 현행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은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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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규모(5%)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사회복지와 지역교육에 

대한 부분은 타 부처와의 협의가 있어야 수정이 가능하므로 재정여건 또는 부동

산 보유세 규모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정여건은 현재 재정력 역지수(1-재정력지수)를 사용하여 부동산교부세를 배분

하고 있음

- 재정력 지수는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로 측정하고 있는

데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반영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함

∙ 자치구는 중앙으로부터의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대신 해당 특별시 또

는 광역시에서 조정교부금이 교부되고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별로 해당 

자치구의 재정력지수가 산정되고 있으므로 보통교부세의 재정력지수와는 다

소 차이가 있으나 부동산교부세의 배분을 위해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 즉 부동산교부세의 배분을 위한 재정력지수는 자치구와 시･군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은 해당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재정여건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

에 자치구의 경우 조정교부금에 활용되고 있는 재정력지수를 그대로 사용해

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 기초자치단체 중 불교부단체의 감면조례 남용 방지는 아래의 재정력지수를 활

용하여 재정여건 부분에 반영할 수 있음

재정여건 총규모 × [1-{기준재정수입액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감면액(지방세지출보

고서) × 80%) / 기준재정수요액}]

※ 국가정책 목적 수행을 위한 중앙부처의 요청에 의한 조례감면규모 제외

(국가정책 목적이라 함은 중앙부처 공문에 의한 조례감면 요청 또는 법령에 의한 규정을 포함하

며 이 경우의 조례감면은 재정적 보전을 원칙으로 함)

○ 부동산 보유세 부분을 활용한 해당 자치단체의 보유세 규모는 아래의 산식에 의

해 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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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총규모 × [{자치단체 보유세액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감면액(지방세지

출보고서) × 80%)} / ∑{자치단체 보유세액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감면액(지방세지

출보고서) × 80%)}]

※ 국가정책 목적 수행을 위한 중앙부처의 요청에 의한 조례감면규모 제외(국가정책 목적이라 함은 

중앙부처 공문에 의한 조례감면 요청 또는 법령에 의한 규정을 포함하며 이 경우의 조례감면은 

재정적 보전을 원칙으로 함)

○ 일본은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별도의 재정패널티 제도가 없음

3. 지방소비세 제도의 개선

가. 지방소비세 제도의 구조

○ 지방소비세는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소비지원칙에 

따라 민간최종소비지출을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에 배분

- 단 소비 세수가 수도권에 집중하는 것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가중치를 적용하

여 특별시(100%), 광역시(200%), 도(300%) 배분

나. 지방소비세 제도의 개선

○ 감면조례의 남용방지를 위해 지방소비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잘못 운영하면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억제한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방소비세 제도는 그렇지 않아도 가중치에 따른 배분으로 인하여 지방세 

성격보다 지방재정조정기능 역할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감면조례 남용에 대한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해 활용되면 문제가 더 부각될 소지

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감면조례가 성격상 국가정책목적에 반하거나 지방자치

단체간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소비세 제도의 활용을 통해 

재정적인 책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비세는 해당 자치단체의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가중치(100~300%)를 곱한 



제4장 감면조례의 합리적 운영방안

51

가중민간최종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소비세를 활용하여 불교부단체의 감면조례 남용을 방지하려면 조례

감면규모를 가중된 민간최종소비지출에서 공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산식은 아래와 같음

지방소비세 총규모 × {조정된 자치단체 소비지표 / ∑(조정된 자치단체 소비지표)}

주: 조정된 자치단체 소비지표 = 가중된 민간최종소비지출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감면액(지방세

지출보고서) × 80%}

※ 국가정책 목적 수행을 위한 중앙부처의 요청에 의한 조례감면규모 제외(국가정책 목적이라 함은 

중앙부처 공문에 의한 조례감면 요청 또는 법령에 의한 규정을 포함하며 이 경우의 조례감면은 

재정적 보전을 원칙으로 함)

제3절 재정투명성 강화

1.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통한 주민공시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으로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 감면조례에 따른 재정지원 현황을 담은 지

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5

조 제1항)

- 지방세 비과세･감면내역을 예산형식으로 기술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시하는 제도

○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은 감면조례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

로 기능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지출을 지방예산제도의 범위내로 흡수하여 세입･

세출과 동일하게 편성･심의･심사라는 예산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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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와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소요재원을 예측하고, 그 종류와 금액을 목적

별 또는 성질별로 분류하여 집계･적산한 계획으로 지방재정운영의 지침이 됨 

○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편성-심의-집행-결산 및 회계감사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집행기관에 의해 편성된 예산안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확정

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됨

○ 예산을 집행하려면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듯

이,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는 그 집행실적을 결산서로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사후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함

○ 예산의 심의･의결과 결산의 심사･승인이라는 두 가지 절차에 의해 주민대표인 

지방의회의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가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므로, 예･결산제도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재정 감독의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임 

○ 지금까지 지방세지출은 예산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과정에서 배제됨

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세 감면조례의 제정 시 지방세 감면의 신설, 존폐 등에

만 관여할 뿐이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도 세무행정기관에서 지방세

를 과세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법규화 되어 있는 지방세 감면조례를 시행할 뿐이

었음

○ 따라서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연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집계한 후에만 

전반적인 지방세지출 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방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세지출을 

예산지출과 동일하게 예산항목에 포함시켜서 예산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통제되

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방세지출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지방세지출을 일반 예산의 수입, 지출과 동일하게 예

산･결산과정에 포함시키도록 하여야 함 

○ 장기적으로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 정착되면, 지방세지출은 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시 지방세입, 세출과 동일하게 검토되고, 그리고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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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그 내용이 확정되고, 집행결과는 지방의회의 결산시 심사･승인을 받게 됨

○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 제고, 재원배분 효율성 

제고, 지방세 부담 형평성 향상, 지방세 과세기반 확충, 불합리한 지방세 지출 

억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지방세지출을 예산제도 내에 흡수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

고함

- 지방세지출은 직접지출인 세출과 달리 지방예산제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

로 구체적인 지원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워 지방세지출은 기득권화･만성화되어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음

-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는 지방세지출을 예산제도 내에 흡수하여 예산편성, 예산 

심의･의결, 결산 심사･승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임 

○ 둘째, 무분별하게 운영되던 지방세지출을 지방예산과정을 통해 검토, 심의, 심사

토록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함

- 지방세지출 예산은 직접 지출인 세출과 간접 지출인 지방세지출의 내역을 동

시에 보여줌으로써 정확한 부문별 지출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

문별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적정한 재원이 배분되도록 함으로 재원배분의 효

율성을 제고함

- 또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특정 부문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직접 지출과 지

방세지출의 선택의 판단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지원효과를 극대화하여 재원배

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임

○ 셋째, 지방세지출이 특정부문에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여 지방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함

- 지방세지출 예산제도의 도입으로 기능별, 수혜자별 지방세지출의 내역을 파악

할 수 있으므로 이의 개선을 통해 특정부문에 지방세지출이 집중되는 것을 완

화시킬 수 있게 됨

- 이러한 지방세지출의 집중완화는 지방세지출의 수혜자와 비수혜자간 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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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형평을 개선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것임 

○ 넷째, 부문별 예산지출과 지방세지출 내역이 정확히 파악되어 중복지원을 방지

하기 위하여 지방세지출이 축소되면, 지방세의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과세기

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됨

-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를 통해 지방세지출을 지방예산과정에서 직접 지출인 세

출과 함께 검토함으로써 불합리한 지방세지출을 억제하도록 하여 지방세수 기

반을 확충하게 됨

○ 다섯째, 비정기적으로 검토되는 지방세지출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지출의 기득권화, 고착화를 방지하여 불합리한 지방세지출을 억제하게 됨

- 자치단체 감면조례는 비정기적으로 제･개정 되고 있어 정치･경제･사회적 상

황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세지출은 기득권화, 고착화되어 매년 그 규모

가 확대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세지출을 지방예산제도에 포함시킴으로써 매년 정기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여 지방세지출의 기득권화, 고착화를 방지할 수 있게 됨 

2. 자치단체 평가제도의 활용 

가. 재정분석제도의 개선

○ 재정분석제도는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운영 실태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재정･통

계자료를 토대로 종합 점검･분석･평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안정성, 효

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및 예산절감의 노력을 진작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재정분석 지표체계는 크게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비계량분야의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음

○ 감면조례와 관련하여 연관성을 찾는다면 재정건전성 분야의 성장성(자체세입증

감률, 일반순자산증감률)지표와 비계량분야의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추진실적 지

표에 대한 평가 부문이 될 수 있음

- 재정건전성 분야의 자체세입증감률 지표는 간접적으로 역인센티브 역할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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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다고 할 수 있음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추진실적 지표는 비계량지표(①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

범운영 참여 실적, ②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도입 기반 구축 실적)인데, 2010년 

전면 실시를 앞두고 사전 준비단계에 대한 것으로 올해는 대폭적인 수정이 필

요한 사항임 

○ 따라서 감면조례와 관련한 재정분석은 재정건전성 분야의 성장성에 대한 자체

세입증감율 지표에 추가하여 새로운 감면조례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감면조례 평가지표 = 조례감면율(전년도 조례감면액/전년도 지방세 실제수납액)

※ 국가정책 목적 수행을 위한 중앙부처의 요청에 의한 조례감면규모 제외(국가정책 목적이라 함은 

중앙부처 공문에 의한 조례감면 요청 또는 법령에 의한 규정을 포함하며 이 경우의 조례감면은 

재정적 보전을 원칙으로 함)  

○ 감면조례허가제 폐지는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제고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자치단체의 재정분석평가에서 조례감면율 정도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제도의 도입 목적에 반하는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나. 합동평가제도의 개선

○ 합동평가제도는 모든 자치단체가 국가정책 목적 등과 관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임

- 2010년 평가분야는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개발, 인사･여성정

책, 환경･산림･문화, 안전관리, 그리고 중점과세 등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 자치단체 재정운영과 관련한 평가는 일반행정분야에 포함되어 있음

○ 일반행정 분야 평가목적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주민 참여를 통한 행정의 투

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민원행정

서비스 적정성,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정책, 지자체 재정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업무 수행을 확인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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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재정운영 시책은 지방의 세출예산의 절감, 절감재원의 재투자 실적, 지

방세 인터넷 신고 납부시스템 회원가입율 및 전자납부율에 대한 추진노력임

○ 현행 합동평가제도 하에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일반행정분야의 지자체 재정

운영 시책 부분에 감면조례와 관련하여 평가지표를 포함하는 것임

감면조례 평가지표 = 조례감면율(전년도 조례감면액/전년도 지방세 실제수납액)

※ 국가정책 목적 수행을 위한 중앙부처의 요청에 의한 조례감면규모 제외(국가정책 목적이라 함은 

중앙부처 공문에 의한 조례감면 요청 또는 법령에 의한 규정을 포함하며 이 경우의 조례감면은 

재정적 보전을 원칙으로 함)

○ 감면조례허가제 폐지는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제고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자치단체의 합동평가에서 조례감면율 정도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제

도의 도입 목적에 반하는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제4절 감면조례 운영 효율화

1. 목적세 감면의 배제

○ 목적세는 특정 지방세로 부터의 수입을 특정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수입과 

지출을 연계시킨 것으로 목적세에 대한 감면은 목적세 도입 취지를 훼손할 우려

가 있으므로, 가급적 목적세에 대한 감면은 폐지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음

○ 목적세는 보통세와 달리 특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설치된 세목

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목에 대해서도 감면을 허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정책목

적을 위해 목적세를 설치한 목적을 희석 또는 배제하는 역기능을 초래함

○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의 정책목적을 조세에 의해 달성하고자 할 경우에

는 조세왜곡현상이 심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

○ 최근 지방세법 분법과 이에 따른 지방세목 간소화의 일환으로 지방세 중 목적세



제4장 감면조례의 합리적 운영방안

57

의 일부가 본세로 통합되므로 목적세목의 수가 감소함(<표 4-1> 참조)

○ 지방세목 간소화가 이루어지면 목적세는 현행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

육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5개 세목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의 2개 세

목으로 감소함

○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는 보통세인 재산세에 흡수･통합되며, 공동시설세와 지역

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되고,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지

방소득세로 통합하고,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주민세로 통합하였음  

- 지역자원시설세 중 공동시설세 분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동시설에 필요한 비용마련을 위해 징수하고 있음

- 지역자원시설세 중 지역개발세 분은 지역의 균등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각각 특수한 과세대상에 대해 징수

하고 있음

<표 4-1> 지방세목 간소화

구 분 현    행 세목 간소화

중복과세

통･폐합

 ① 취득세 ② 등록세(취득관련분)  ① 취득세

 ③ 재산세 ④ 도시계획세  ② 재산세 

유사세목

통    합

 ② 등록세(취득무관분)

 ⑤ 면허세
 ③ 등록면허세

 ⑥ 공동시설세 

 ⑦ 지역개발세
 ④ 지역자원시설세 

 ⑧ 자동차세 

 ⑨ 주행세
 ⑤ 자동차세

현행유지

 �� 주민세   �� 사업소세

 ⑫ 담배소비세 �� 레저세

 �� 지방교육세

 ⑥ 주민세     ⑦ 지방소득세

 ⑧ 지방소비세  ⑨ 담배소비세

 ⑩ 레저세      ��지방교육세

폐    지  �� 도축세   �	 농업소득세  ( 폐지 )

○ 지방세목 간소화에 따라 도시계획세는 보통세인 재산세에 흡수･통합되므로,  감

면 정비 대상 목적세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2개 세목에 국한됨 

○ 지방세목 간소화이후 남는 2개 세목 중 지방교육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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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면뿐이며, 지역개발세는 비과세 대상만 미미하게 있고 감면은 없음

○ 따라서 지방세 목적세 중 정비대상은 지역자원시설세 중 공동시설세 해당분에 대

한 감면뿐인데, 이 세목의 감면 규모는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적은 규모임

- 2007년 결산기준으로 지방세법 상 감면 규모는 4,063천건  4조 1,323억 62백

만원이며, 감면조례 상 감면 규모는 9,183천건 1조 5,831억 85백만원임

- 공동시설세의 지방세법 상 감면 규모는 92천건  102억 77백만원이며, 감면조

례 상 감면 규모는 372천건 46억 91백만원으로 이 두 가지를 합친 감면규모는 

464천건 149억 68백만원으로 건수 기준으로는 3.5%, 금액 기준으로는 0.3%에 

불과함

○ 따라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공동시설세 분)에 대한 감면은 점진적으로 폐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정경비조달 목적의 목적세에 대한 감면조례는 목적세의 목적 및 지방세운영 

방향과 배치되므로 가중치(일반 지방세입은 80%이나 목적세는 100%)를 적용하

여, 감면으로 인한 세수감소가 보통교부세의 배분액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조정

할 필요가 있음

보정수입액 = 전전년도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목적세 감면액(지방세지출보고서) × 100%

※ 국가정책 목적 수행을 위한 중앙부처의 요청에 의한 조례감면규모 제외(국가정책 목적이라 함은 

중앙부처 공문에 의한 조례감면 요청 또는 법령에 의한 규정을 포함하며 이 경우의 조례감면은 

재정적 보전을 원칙으로 함)

2.  조례감면 규정 명문화

가. 수도권 중과 및 사치성재산에 대한 조례감면 배제

○ 중과는 수도권 중과와 사치성재산 중과로 구분되는데 지방세법 제13조는 이 들

에 대한 중과 규정을 정하고 있음

○ 수도권 중과는 국가정책 목적인 수도권과밀억제 차원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부

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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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중과)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법 제1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신축･증축, 부속토지)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

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중과 규정임

- 동법 제2항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인 ｢산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

동산은 제외하고 있음

○ 다만 국가정책 목적에 따라 지방세법 제13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가 있음

- 2009년부터 지방세법상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법의 중과 규정에 대하여 감면조례

로 제정 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3항에서는 사치성재산의 중

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

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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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감면 제외대상)는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치성재산 등에 대한 중과를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명문화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안) 제2조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의 범위에서 지

방세법 제13조 제3항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

외, 제106조에 따른 과세대상의 구분 변경 불가 등을 명확하게 기술함

○ 그러나 수도권 중과는 지방세법 제13조제1항과 2항에서만 규정하고 있고 지방

세특례제한법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

○ 만약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명확하게 명문화하지 않으면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

를 악용하여 수도권 중과에 대한 감면을 허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규정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음

나. 면제(100% 감면) 배제

○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자치단체가 매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기

는 하지만 감면 추계에 대한 정확도가 다소 미흡하므로 지방세 감면 운용의 효

율화를 위해 감면조례에서 면제(100% 감면)은 배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면제(100% 감면)를 감면조례 대상에 포함하게 되면 면제가 감면액 추계 대상

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으므로 감면조례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자체성과분석서 작성

가. 필요성

○ 일몰제의 특성중 하나는 폐지예정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도래시 존속의 필요

성 및 성과에 대한 입증책임을 감면대상에게 부과하는 것임

○ 현행 일몰제의 운용과정에서 자체분석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증책

임이 오히려 행정부서에 있게 되어 행정부서의 판단에 대한 저항 및 감면대상의 

책임회피 등의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지방세 감면일몰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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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대상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감면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토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환함과 동

시에 조세특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999년부터 조세감면평가서 제도를 

도입하였음

○ 국세 조세감면평가서 서식 상 주요 내용

- 조세지원제도의 존치 및 폐지 여부 등에 대한 의견 및 이유 제시

- 조세지원으로 인한 세수감소액을 추정하여 계량화 

- 조세지원으로 인하여 변화된 경제･사회적 효과에 대한 전후 비교 설명과 계량

화된 수치 제시

- 조세지원 이외의 재정, 금융 또는 기금 등의 지원실적에 대한 설명 및 계량화

된 수치와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제시

- 외국의 사례 및 각종 관련 통계자료 등 조세감면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목록 

제공

- 조세감면평가와 관련된 산하기관명을 3개 이내에서 기재

나. 대안

○ 자체성과분석서의 내용

- 자체성과분석서는 지방세 감면을 연장, 폐지, 신설, 확대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전분석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 정책목적에 따라 차별화된 성과분석

서가 필요함

○ 다만 자체감면분석서의 내용은 앞 절에서 기술한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평가기준: 효과성, 다른 정책수단과의 관계, 수혜대상과의 관계, 지방세수 잠

식 정도, 중복감면 여부 등

○ 지방세 감면혜택을 처음 부여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별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

고, 반면에 지방세 감면 및 확대의 경우에는 이미 이전에 감면혜택을 부여했을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른 감면조례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62

때의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확인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필

요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지방세 감면 자체성과분석서는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됨 

<표 4-2> 일본의 지방세 감면 신설시의 작성 서식
(번호)                                                      부성청      명

대상세목 (세목명)

개요
･ 특별조치 대상(특별조치가 필요한 제도 및 정책목적)

･ 특별조치 내용(특별조치의 개략적 설명)

관계조문 (지방세법 조항)

사유 (특별조치가 필요한 내용)

세수감소액 (특별조치로 인한 세수감소 예상액)

지방세 이외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

･ 국세

･ 융자금

･ 보조금 등

본 특별조치가 시행될 경우 변화

가 필요한 사항 

담당자 (연락처 등)

日本 總務省, Reference material 2009, 2009.

<표 4-3> 일본의 지방세 감면 연장 및 확대시의 작성 서식

대상세목 (세목명)

특별조치명

연장 및 확대 사유

(1) 정책목적

(2) 필요성

(3) 특별조치의 적정성

 ･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특별조치가 최선의 방법인 이유

정책효과 본 특별조치로 인해 이룩한 효과

연장기간 동안의 정책목적

(연장희망기간)

희망연장기간동안 달성할 예정 정책목적: 구체적인 증빙자료(수치) 

첨부

이전 시행기간동안의 정책목적 구체적인 증빙자료(수치) 첨부

상기의 정책목적 달성도

(미달성시 그 이유)
구체적인 증빙자료(수치) 첨부

과거 특별조치를 시행한 이유 이전에 특별조치의 신설, 연장, 확대 등을 시행하였던 사유

日本 總務省, Reference material 20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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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성과분석서 심사 주체

- 단기적 대안

∙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법률에 의한 감면과 조례에 의한 감면

으로 구분됨

∙ 감면에 대한 근거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감면은 중앙정부가 

판단해야 하고 조례에 의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경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족으로 적절한 판단을 하기 곤란하며 또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자

체분석서를 분석하기에는 시간적, 비용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법률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도 해

당 지방자치단체가 심사토록 할 필요가 있음

∙ 결과적으로 자체성과분석 심사는 첫째, 지방세 감면 수혜자 또는 관계부처

에서 작성토록 하며, 둘째, 모든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1

차 심사하고, 셋째, 행안부에서는 지방세 감면평가단을 거쳐 최종 평가하도

록 함

- 장기적 대안

∙ 법률에 의한 감면대상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분석서를 심사할 경우 

자치단체간의 일관성 부족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감면이라는 점에서 자체분석서를 심사한 결과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대상을 과세로 전환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비과세를 제외한 모든 감면에 대한 판단을 지방자치단

체에 이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한 감면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사후관리시스템

을 보다 정교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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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정책 목적의 통일성 유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됨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

한법에 포함되지 않아서 지방세 감면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세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통일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에서도 규정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는 국가정책적 목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남용

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의 경우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이며, 이의 집

행은 자치단체가 담당하며 실무상의 관련 규정의 유권해석은 행정안전부가 담

당하고 있으므로 감면제도의 운용을 복잡하고 불합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의견서를 제출하

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방세 특례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

여 지방세 특례의 사전 및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 취지는 지방세 감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

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등 여러 곳에 산재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통합하

여 일관된 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 이러한 취지에 따라 자치단체 표준 감면조례 중 공통사항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 규정하도록 하였음

○ 따라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다음과 같이 원칙에서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국가정책목적 수행을 위한 국세 감면은 국세의 소득세법 등 관련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도록 함

- 둘째, 국가정책목적 수행을 위한 지방세 특례 중 비과세는 지방세법에서 규정

하고,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도록 함

- 셋째, 자치단체의 개별적 사정을 반영하는 감면은 해당 자치단체의 특별감면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함

○ 이러한 원칙에 따른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 감면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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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함으로써 지방세 감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 이렇게 자치단체 특별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을 제외한 모든 지방세 감면을 지방

세특례제한법이라는 단일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첫째, 법정 지방세 감면의 소관부서가 행정안전부로 일원화됨으로써 국가정책

목적 상 지방세 감면의 개폐를 단일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심의･결정하게 되어 

국가정책 목적상 지방세 감면을 무분별한 확대를 억제할 수 있음

- 둘째,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용이 단순화되어 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가 제고되

고 집행부서의 세무행정비용이 절감됨

5. 감면한도제 부적합

○ 감면한도제는 자치단체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감면조례를 제정하도

록 하는 것으로 일부 자치단체가 감면조례의 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안하

고 있는 사항임

- 감면한도제의 방법은 감면총액, 감면건수, 지방세수 대비 감면비율 등을 고려

하여 제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음

○ 그러나 감면한도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첫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차원에서 감면조례 허

가제를 폐지하고 있는데, 실시하기 전에 이에 대한 제약 조건을 부여하게 되

면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의 도입 취지가 상쇄 될 수 있음

- 둘째, 감면조례는 자치단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여 일

정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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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 건의제5장

제1절 요약

○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와 지방세지

출 예산제도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2011. 1. 1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로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법상 감면과 표준감면조례(국가정책적 사항 및 전

국 공통적용 사항) 규정을 통합한 것임

○ 감면조례 허가제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제정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

를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조치임

- 즉 감면조례 사전허가제 폐지로 감면조례 관리 주체를 행전안전부에서 지방자

치단체로 전환

○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신장시킨다는 측면에서

는 매우 긍정적이나,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성･민원성 감면을 남용할 소

지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시책추진, 주민･의회 감면요구 증가 등

- 재정여건･감면효과 등 분석 없이 인접 자치단체의 연쇄적 감면경쟁 소지

- 전국 통일적 필요사안, 특정경비조달 목적의 목적세 감면 등 지방세운영 방향

과 배치되는 등 형평성 저해 소지

- 탄력세율제도 억제에 따른 감면조례 남용 가능

○ 따라서 본 연구는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부여에 

대한 재정책임성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 방안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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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함

-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도입목적 및 배경

-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이전 감면조례 불허가 사례 및 문제점 분석

- 외국의 감면조례 권한 및 운영 현황 파악 및 시사점 도출

- 감면조례와 연관하여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책임성 강화방안

○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 허가를 받기 위해 감면

조례를 신청한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상수원 보호구역, 일반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에 위치한 농지 등 토

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 둘째, 그린벨트 해제지역 안의 농지, 무역전시장 또는 컨벤션센타 등에 대한 

재산세 추가감면

- 셋째, 테크노파크,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용 부동산 등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

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목적세 감면조례

- 넷째, 그 이외의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감면

○ 자치단체에서 그 동안 신청한 감면조례는 허가제가 있었기 때문에 억제했음에

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음

○ 첫째, 신청한 대부분의 감면조례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성격을 지닌 부분에 대

한 사항으로 표준감면조례보다 추가적인 감면을 요구하고 있음 

- 표준감면조례에 추가하여 감면을 허가하는 것은 국가 정책적인 목적과 배치되

거나 또는 여타 지역과의 불형평성을 야기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둘째, 감면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중복 감면을 요구하고 있음

- 무역전시장 또는 컨벤션센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조정, 테크노파크에 대한 

지방세 면제 등은 이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들에 대한 중복감

면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대상과의 불형평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셋째, 목적세는 특정 목적을 위한 세목임에도 감면을 요구하고 있음

- 일부 감면조례 신청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목적세에 대한 감면인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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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세에 대한 감면은 목적세의 도입취지에 배치되는 문제가 있음

○ 외국제도의 시사점은 주로 일본의 사례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데, 일본은 조례

감면의 제정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며 이로 인한 세수감소는 전적으로 자치단

체의 책임으로 되어 있음

○ 일본 지방세 감면제도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상당히 유사하면서도 다른 특징

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우리나라 지방

자치단체보다 자율성을 부여받고 있음

- 일본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지방세법상 규정을 살펴보면 세목별 과세표준의 

적용특례나 과세특례 정도가 대표적인 감면제도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처럼 지

방세법상 별도의 장(章)의 형태로 광범위하게 운용되는 감면제도는 없음

-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감면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앙정부의 사

전허가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정운용 상황

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감면정책을 시행토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일본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 운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크게 허용하고 있음

○ 둘째, 일본의 지방세 감면제도는 기본 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그 

구현의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음

- 이는 지방세 감면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제도가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비과세제도는 과세물건을 과세대상 자체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취

하고 있고, 감면제도는 산출세액의 일정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배제

하는 세액경감을 유일한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음

- 일본은 지방세법상 비과세제도와 별도로 과세표준의 특례제도를 두고 있음

- 과세표준 특례방식은 산출세액 중 일부세액을 경감하는 방식보다 조세지원의 

목적과 그 대상의 명확성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감면제도 시행

의 유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음

○ 셋째, 일본 지방세 감면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번 도입된 감면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른 감면조례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72

대상이 준영구화하는 유인이 강함

- 일본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 대상이 상당히 많으며, 우리나라처럼 공공단체 및 

특정법인 등 국가 정책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가 주요한 감면대상으로 되

어 있음

- 주목할 점은 일본의 경우는 국가 정책목적에 의한 감면제도 운용에 대하여 별

도의 일부 보전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임 

○ 넷째, 일본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과세면제 등에 대한 조정 장치를 마

련하고 있음

- 일본의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면제 등에 대하여 국가정책에 저촉된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시정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국지방계쟁처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국지방계쟁처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됨

○ 다섯째, 지방세법 제6조에 근거하여 감면은 지방공공단체의 특수상황에 의한 것

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감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세수감소에 대한 보전

을 하지 않고 있음

- 교부세법 제14조에 근거하여 보통교부세 산출방식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산

출할 때 기준세율로서 보통세를 산정하여,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는 반영되지 

않고 있음

○ 현행 우리나라의 조례감면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일본의 시사점을 토대로 정

책건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제5장 요약 및 정책 건의

73

제2절 정책건의

○ 본 연구는 감면조례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건의를 재정책임성, 재정투

명성, 재정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제안함

○ 첫째, 재정책임성과 관련해서는 감면조례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강화함

○ 둘째, 재정투명성과 관련해서는 감면조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함

○ 셋째, 감면조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제도의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함

1. 재정책임성 강화

가. 보통교부세 제도의 개선

○ 제1안: 수입자체노력 항목 조정

-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해 감면조례에 의한 세수입 감소 부분이 보통교부세에서 

추가적으로 배분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 있음

-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은 기본적으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적을 경우 더 많은 보통교부세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감면조례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방세수 감소로 인하여 보통교부세가 증가하는 구조임

- 즉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는 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많이 활용할수록 보통교부

세가 증가되는 비합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음

- 기준재정수입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는데 감면조례와 관련한 부분을 기초수입

액에 반영하여 보통교부세액을 산정하게 되면 감면조례 부분이 부각되지 못하

는 문제가 있음

기준재정수입액 = 기초수입액 + 보정수입액 ± 수입자체노력

- 현행 수입자체노력 항목은 ① 지방세 징수율 제고, ② 주민세 개인균등분 인

상, ③ 탄력세율 적용, ④ 경상세외수입 확충, ⑤ 지방세체납액 축소, ⑥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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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세원 발굴로 구성되어 있음

- 따라서 기존 수입자체노력 부분에 항목 ⑦ 감면조례 적용을 추가하여 감면조

례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수감소 부분을 반영

- 감면조례로 인한 규모는 지방세지출보고서에서 파악이 가능하므로 이에 상응

한 규모를 수입자체노력 부분에서 더(역인센티브)함

 전전년도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감면액(지방세지출보고서) × 80%

※ 국가정책 목적 수행을 위한 중앙부처의 요청에 의한 조례감면규모 제외(국가정책 목적이라 함은 

중앙부처 공문에 의한 조례감면 요청 또는 법령에 의한 규정을 포함하며 이 경우의 조례감면은 

재정적 보전을 원칙으로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모

든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우선 자치단체는 감면조례 허가제의 폐지에 따라 국가정책 목적과 배치되는 

조례 제정을 지양하도록 하여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국가정책목적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제2안: 기초수입액의 조정

- 기초수입액은 지방세 중 보통세 12종(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도축세, 주행세)을 대

상으로 추계하고, 추계된 보통세 수입총액의 80%를 반영함

- 기초수입액은 추계된 보통세 수입총액에 지방세지출보고서에 제시된 조례에 

의한 감면액을 더한 후 80%를 반영한 것으로 개선함

{보통세 추계 수입총액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감면액(지방세지출보고서)} × 80%

※ 국가정책 목적 수행을 위한 중앙부처의 요청에 의한 조례감면규모 제외(국가정책 목적이라 함은 

중앙부처 공문에 의한 조례감면 요청 또는 법령에 의한 규정을 포함하며 이 경우의 조례감면은 

재정적 보전을 원칙으로 함)

○ 대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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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안과 제2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동일하며 

보통교부세 제도의 개선 결과도 동일함

- 그러나 제1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는 데 주목적

을 둔다면 별도의 인센티브 항목에서 다루고 있어 자치단체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평가함

- 제1안과 제2안은 보통교부세 지원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 개선임

∙ 불교부단체는 감면조례를 활용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지방세수입이 감소되

므로 스스로 재정책임을 지게 됨 

○ 부동산교부세 제도의 개선

- 감면조례의 남용방지를 위해 부동산교부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잘못 운영하

면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억제한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

가 있음

∙ 부동산교부세는 모든 자치단체의 균형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데, 이를 감면조례 남용의 조정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동산교부

세 제도의 기본취지와 성격이 다름

- 그러나 만약 감면조례가 성격상 국가정책목적에 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간 형

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교부세 제도의 활용을 통해 재정

적인 책임성을 강화할 수는 있다고 봄

- 현행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은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

(20%), 부동산 보유세 규모(5%)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사회복지와 지

역교육에 대한 부분은 타 부처와의 협의가 있어야 수정이 가능하므로 재정여

건 또는 부동산 보유세 규모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정여건은 현재 재정력 역지수(1-재정력지수)를 사용하여 부동산교부세를 배

분하고 있음

∙ 재정력 지수는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로 측정하고 있

는데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반영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함

∙ 자치구는 중앙으로부터의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대신 해당 특별시 또

는 광역시에서 조정교부금이 교부되고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별로 해당 

자치구의 재정력지수가 산정되고 있으므로 보통교부세의 재정력지수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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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차이가 있으나 부동산교부세의 배분을 위해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 즉 부동산교부세의 배분을 위한 재정력지수는 자치구와 시･군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은 해당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재정여건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

에 자치구의 경우 조정교부금에 활용되고 있는 재정력지수를 그대로 사용해

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 기초자치단체 중 불교부단체의 조례감면 남용 방지와 관련하여 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재정여건과 부동산보유세 부분임 

- 우선 재정여건 부분은 다음의 재정력지수를 활용하여 반영할 수 있음

재정여건 총규모 × [1-{기준재정수입액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감면액(지방세지출보

고서) × 80%) / 기준재정수요액}]

※ 국가정책 목적 수행을 위한 중앙부처의 요청에 의한 조례감면규모 제외

(국가정책 목적이라 함은 중앙부처 공문에 의한 조례감면 요청 또는 법령에 의한 규정을 포함하

며 이 경우의 조례감면은 재정적 보전을 원칙으로 함)

- 부동산 보유세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의 보유세 규모를 아래의 산식에 의해산

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참고로 일본은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별도의 재정패널티 제도가 없음

2. 재정투명성 강화

가.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통한 주민공시 강화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으로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 감면조례에 따른 재정지원 현황을 담은 지

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5

조 제1항)

- 지방세 비과세･감면내역을 예산형식으로 기술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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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은 감면조례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

로 기능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지출을 지방예산제도의 범위내로 흡수하여 세입･

세출과 동일하게 편성･심의･심사라는 예산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와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소요재원을 예측하고, 그 종류와 금액을 목적

별 또는 성질별로 분류하여 집계･적산한 계획으로 지방재정운영의 지침이 됨 

○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편성-심의-집행-결산 및 회계감사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집행기관에 의해 편성된 예산안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확정

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됨

○ 예산을 집행하려면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듯

이,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는 그 집행실적을 결산서로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사후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함

○ 예산의 심의･의결과 결산의 심사･승인이라는 두 가지 절차에 의해 주민대표인 

지방의회의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가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므로, 예･결산제도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재정 감독의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임 

○ 지금까지 지방세지출은 예산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과정에서 배제됨

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세 감면조례의 제정 시 지방세 감면의 신설, 존폐 등에

만 관여할 뿐이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도 세무행정기관에서 지방세

를 과세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법규화 되어 있는 지방세 감면조례를 시행할 뿐이

었음

○ 따라서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연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집계한 후에만 

전반적인 지방세지출 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방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세지출을 

예산지출과 동일하게 예산항목에 포함시켜서 예산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통제되

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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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방세지출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지방세지출을 일반 예산의 수입, 지출과 동일하게 예

산･결산과정에 포함시키도록 하여야 함 

○ 장기적으로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 정착되면, 지방세지출은 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시 지방세입, 세출과 동일하게 검토되고, 그리고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내용이 확정되고, 집행결과는 지방의회의 결산시 심사･승인을 받게 됨

○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 제고, 재원배분 효율성 

제고, 지방세 부담 형평성 향상, 지방세 과세기반 확충, 불합리한 지방세 지출 

억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지방세지출을 예산제도 내에 흡수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

고함

- 지방세지출은 직접지출인 세출과 달리 지방예산제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

로 구체적인 지원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워 지방세지출은 기득권화･만성화되어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음

-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는 지방세지출을 예산제도 내에 흡수하여 예산편성, 예산 

심의･의결, 결산 심사･승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임 

○ 둘째, 무분별하게 운영되던 지방세지출을 지방예산과정을 통해 검토, 심의, 심사

토록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함

- 지방세지출 예산은 직접 지출인 세출과 간접 지출인 지방세지출의 내역을 동

시에 보여줌으로써 정확한 부문별 지출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

문별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적정한 재원이 배분되도록 함으로 재원배분의 효

율성을 제고함

- 또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특정 부문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직접 지출과 지

방세지출의 선택의 판단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지원효과를 극대화하여 재원배

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임

○ 셋째, 지방세지출이 특정부문에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여 지방세부담 형평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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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함

- 지방세지출 예산제도의 도입으로 기능별, 수혜자별 지방세지출의 내역을 파악

할 수 있으므로 이의 개선을 통해 특정부문에 지방세지출이 집중되는 것을 완

화시킬 수 있게 됨

- 이러한 지방세지출의 집중완화는 지방세지출의 수혜자와 비수혜자간 세부담 

불형평을 개선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것임 

○ 넷째, 부문별 예산지출과 지방세지출 내역이 정확히 파악되어 중복지원을 방지

하기 위하여 지방세지출이 축소되면, 지방세의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과세기

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됨

-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를 통해 지방세지출을 지방예산과정에서 직접 지출인 세

출과 함께 검토함으로써 불합리한 지방세지출을 억제하도록 하여 지방세수 기

반을 확충하게 됨

○ 다섯째, 비정기적으로 검토되는 지방세지출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지출의 기득권화, 고착화를 방지하여 불합리한 지방세지출을 억제하게 됨

- 자치단체 감면조례는 비정기적으로 제･개정 되고 있어 정치･경제･사회적 상

황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세지출은 기득권화, 고착화되어 매년 그 규모

가 확대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세지출을 지방예산제도에 포함시킴으로써 매년 정기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여 지방세지출의 기득권화, 고착화를 방지할 수 있게 됨 

3. 감면조례 운영 효율화

가. 조례감면 규정 명문화

○ 수도권 중과 및 사치성재산에 대한 조례감면 배제

- 중과는 수도권 중과와 사치성재산 중과로 구분되는데 지방세법 제13조는 이 

들에 대한 중과 규정을 정하고 있음

- 수도권 중과는 국가정책 목적인 수도권과밀억제 차원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부

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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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등 중과)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국가정책 목적에 따라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2009년부터 지방세법상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법의 중과 규정에 대하여 감면조

례로 제정 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감면 제외대상)는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 따

른 사치성재산 등에 대한 중과를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명문화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안) 제2조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의 범위에서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제106조에 따른 과세대상의 구분 변경 불가 등을 명확하게 기술함

- 그러나 수도권 중과는 지방세법 제13조제1항과 2항에서만 규정하고 있고 지

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

∙ 만약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명확하게 명문화하지 않으면 일부 자치단체에

서 이를 악용하여 수도권 중과에 대한 감면을 허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규정

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음

○ 면제(100% 감면) 배제

-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자치단체가 매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

기는 하지만 감면 추계에 대한 정확도가 다소 미흡하므로 지방세 감면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감면조례에서 면제(100% 감면)은 배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면제(100% 감면)를 감면조례 대상에 포함하게 되면 면제가 감면액 추계 대

상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으므로 감면조례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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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과평가 강화

○ 자체성과분석서 작성

- 일몰제의 특성중 하나는 폐지예정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도래시 존속의 필

요성 및 성과에 대한 입증책임을 감면대상에게 부과하는 것임

- 현행 일몰제의 운용과정에서 자체분석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증책

임이 오히려 행정부서에 있게 되어 행정부서의 판단에 대한 저항 및 감면대상

의 책임회피 등의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지방세 감면일몰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수혜대상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감면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토록 할 필

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조세특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999년부터 조세감면평가서 제

도를 도입하였음

- 자체성과분석서의 내용

∙ 자체성과분석서는 지방세 감면을 연장, 폐지, 신설, 확대 등을 심사하기 위

한 사전분석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 정책목적에 따라 차별화된 성과

분석서가 필요함

- 다만 자체감면분석서의 내용은 앞 절에서 기술한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

록 할 필요가 있음

∙ 평가기준: 효과성, 다른 정책수단과의 관계, 수혜대상과의 관계, 지방세수 잠

식 정도, 중복감면 여부 등

- 지방세 감면혜택을 처음 부여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별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반면에 지방세 감면 및 확대의 경우에는 이미 이전에 감면혜택을 부여

했을 때의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확인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지방세 감면 자체성과분석서는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됨(<표 4-2>와 <표 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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